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6선거구, 장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현행 조례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이 [별표1]에 

   1981년부터 1991년까지 준공년도에 따라 

   20년에서 30년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준공년도에 상관없이 모든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이

   30년 이상이 되어 불필요한 [별표1]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노후도 기준이 층수와 무관하게 30년이던 것을 

   5층 이상과 4층 이하로 나누어 

   4층 이하의 노후도 기준을 20년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〇 선배 동료 위원님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단지 단위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아파트에 비해

   저층주거 밀집지역은 필지별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노후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주거환경 정비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4층 이하 공동주택의 노후도 기준을 20년으로 함으로써 

   노후·불량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